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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의 보수교육 시기(제58조제4항 관련)

구분 시기

최초

보수교육

1) 제58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(이하 “인증서”라 한다)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

나기 전에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: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

내

2)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:

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

이후

보수교육

직전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. 다만, 이

직이나 퇴직 등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대행자의

기술인력으로 새롭게 등록된 사람의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


